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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2015년 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8.8% 하락

- 2015년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은 

3,34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.8% 하락함

- 2015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(3,528천 원)은 초과급여(9.0%)의 상승에도 불구

하고 전년동월대비 9.4% 하락함. 이는 특별급여(-45.4%)의 하락폭이 컸던 데 기인함

-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3% 초반에 정체되어 

있었으나 2015년 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한 3.6%임

- 임시･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(1,466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0.1% 상승에 그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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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>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천 원, 2010=100.0, %)

2012 2013 2014
2015

1월 1월

전체 근로자 임금총액
2,995 3,111 3,190 3,673 3,349

(5.3) (3.9) (2.5) (15.9) (-8.8)

상용
근로자 

임금총액
3,178 3,299 3,378 3,895 3,528

(5.3) (3.8) (2.4) (16.5) (-9.4)

정액급여
2,470 2,578 2,660 2,658 2,753

(5.5) (4.4) (3.2) (3.5) (3.6)

초과급여
181 184 201 185 202

(1.0) (1.7) (9.3) (5.0) (9.0)

특별급여
527 537 516 1051 574

(5.8) (1.8) (-3.7) (75.7) (-45.4)

임시･일용근로자 
임금총액 

1,293 1,377 1,387 1,464 1,466

(6.4) (6.5) (0.7) (1.1) (0.1)

소비자물가지수
106.3 107.8 109.0 108.5 109.4

(2.2) (1.2) (1.3) (1.1) (0.8)

실질임금 증가율 3.1 2.5 1.3 14.7 -9.6

  주:1) ( 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      2) 초과급여는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, 특별급여는 상여

금, 성과급, 임금인상 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.
자료:고용노동부, 사업체노동력조사; 한국은행, http://ecos.bok.or.kr/.

⊙ 2015년 1월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9.6% 하락

- 전년동월대비 24.3%p 감소

- 2015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.8%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명목임

금 상승률의 감소폭이 확대됨으로써 실질임금 증가율은 -9.6% 기록

⊙ 2015년 2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2.9% 

- 2014년 2월 인상률(2.9%)과 같은 수준

- 2015년 2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0.1로 전년동월 0.2%보다 약간 낮은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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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천 원, %, 2010=100.0)

자료:고용노동부, 사업체노동력조사

[그림 2]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

(단위:%)

  주:1)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, 특별상
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.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.

2)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.
자료:고용노동부 e-나라지표, www.inde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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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2015년 1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(20→21일)로 전년동월대비 3.6% 증가

- 2015년 1월 근로시간은 175.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.0시간(3.6%) 증가

-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80.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8% 증가

-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23.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.9% 감소

<표 2>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

(단위:시간, %)

2013 2014
2015

1월 1월

전체근로시간 172.6 (-1.0) 171.4 (-0.7) 169.0 ( -7.4) 175.0 ( 3.6)

 상용총근로시간 178.1 (-1.0) 177.1 (-0.6) 173.4 ( -7.2) 180.0 ( 3.8)

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5.6 (-1.0) 164.1 (-0.9) 160.7 ( -8.1) 167.4 ( 4.2)

 상용초과근로시간 12.5 (-2.3) 12.9 ( 3.2) 12.7 (  5.0) 12.6 (-0.8)

 비상용근로시간 122.5 ( 0.2) 117 (-4.5) 125.4 (-10.3) 123.0 (-1.9)

  주:1)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. 
2) (  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
자료:고용노동부, 사업체노동력조사

⊙ 2015년 1월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 증가는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더 큼 

- 중소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총근로시간(181.2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3.8% 증가한 

데 비해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총근로시간은 174.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

3.2% 증가

- 중소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(3,016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5.9% 하락한 

가운데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(5,654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11.7% 

하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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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3] 1월 사업체 규모별 상용 총임금(좌)과 상용 총근로시간(우)

(단위:천원, 시간)

자료:고용노동부, 사업체노동력조사.

⊙ 2015년 1월 평균임금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하락

- 2015년 1월 부동산업 및 임대업 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.8% 상승

- 이외 모든 산업에서 1월 평균임금이 하락한 가운데 임금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

제조업(-13.6%)으로 나타남. 다음으로 전문･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-12.4%), 광업

(-11.5%), 여가관련 서비스업(-9.1%) 부문에서 전체 임금 하락폭보다 크게 임금 하락

⊙ 2015년 1월 평균 근로시간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증가 

- 2015년 1월 건설업의 평균 근로시간은 149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.1% 감소

- 이외 모든 사업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한 가운데 근로시간 증가폭이 큰 산업은 

광업(6.1%), 전문･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5.0%), 사업서비스업(5.0%), 출판･영상･방
송통신서비스업(4.7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4.2%), 도소매업(4.1%) 순으

로 나타남

- 2015년 1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(194.7시간)

이었으며, 제조업(188.6시간)이 다음으로 많음. 반면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

설업(149.9시간)과 교육서비스업(154.5시간) 등으로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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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3> 1월 월평균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 

(단위:천 원, 시간, %)

2014. 1 2015. 1

임금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

전 산 업 3,673 (15.9) 169.0 (-7.4) 3,349 (-8.8) 175.0 (3.6)

광업 3,951 (2.4) 172.6 (-10.6) 3,497 (-11.5) 183.2 (6.1)

제조업 4,589 (24.6) 182.1 (-6.3) 3,963 (-13.6) 188.6 (3.6)

전기･가스･증기 및 수도사업 5,027 (13.3) 170.5 (-3.7) 4,877 (-3.0) 175.0 (2.6)

하수･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3,041 (11.9) 177.1 (-7.2) 2,876 (-5.4) 178.8 (1.0)

건설업 2,724 (9.5) 150.0 (-10.9) 2,570 (-5.6) 149.9 (-0.1)

도소매업 3,334 (6.2) 168.9 (-7.8) 3,159 (-5.3) 175.8 (4.1)

운수업 2,762 (10.3) 171.6 (-6.5) 2,669 (-3.4) 175.8 (2.4)

음식･숙박업 1,828 (5.0) 177.9 (-3.8) 1,773 (-3.0) 180.3 (1.3)

출판･영상･방송통신서비스업 4,140 (12.7) 159.0 (-8.1) 3,847 (-7.1) 166.5 (4.7)

금융･보험업 5,768 (11.3) 160.8 (-8.0) 5,603 (-2.9) 167.3 (4.0)

부동산업 및 임대업 2,381 (6.9) 190.4 (-5.3) 2,400 (0.8) 194.7 (2.3)

전문･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,715 (21.1) 158.2 (-8.3) 4,130 (-12.4) 166.1 (5.0)

사업서비스업 1,970 (7.4) 168.4 (-6.9) 1,940 (-1.5) 176.8 (5.0)

교육서비스업 4,222 (13.2) 150.8 (-7.0) 3,867 (-8.4) 154.5 (2.5)

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,799 (4.1) 166.2 (-8.1) 2,707 (-3.3) 173.1 (4.2)

여가관련 서비스업 2,579 (7.5) 157.7 (-3.4) 2,345 (-9.1) 159.1 (0.9)

협회･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,296 (3.2) 162.0 (-9.1) 2,177 (-5.2) 166.5 (2.8)

  주:1) (  )안은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2) 초과급여는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, 특별급여는 상여

금, 성과급, 임금인상 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.
자료:고용노동부, 사업체노동력조사; 한국은행, http://ecos.bok.or.kr/.




